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내역 [건강보험료]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윤섭 801128-*******

(단위:원)

월별
보수월액(고지금액) 소득월액(납부금액)

건강보험료① 장기요양보험료② 건강보험료③ 장기요양보험료④

01월 91,850 7,810 0 0

02월 91,850 7,810 0 0

03월 91,850 7,810 0 0

04월 93,040 7,910 0 0

05월 93,040 7,910 0 0

06월 -30,580 -2,600 0 0

07월 80,750 6,870 0 0

08월 80,750 6,870 0 0

09월 80,750 6,870 0 0

10월 80,750 6,870 0 0

11월 80,750 6,870 0 0

12월 80,750 6,870 0 0

연말정산 44,520 3,360

합계 960,070 81,230 0 0

총합계 1,041,300

2.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1. 보수월액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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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국민연금보험료]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가입자 인적사항

 

 

 

■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윤섭 801128-*******

(단위:원)

월별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01월 126,220 0

02월 126,220 0

03월 126,220 0

04월 126,220 0

05월 126,220 0

06월 0 0

07월 112,500 0

08월 112,500 0

09월 112,500 0

10월 112,500 0

11월 112,500 0

12월 112,500 0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0

추납보험료 납부금액 0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0

합계 1,306,100 0

총합계 1,306,100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
2. 지역가입자ㆍ추납보험료ㆍ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 지원금 공제 시점에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 (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1.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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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윤섭 801128-*******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보장성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524,100202-81-45*** 119F0472930000 840321-******* 강미영

보장성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애니카다이렉트_개인용

557,650202-81-45*** 119F0294190000 840321-******* 강미영

인별합계금액 1,081,750

2. 공제 한도 : 100만원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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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자 580319-*******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보장성

새마을금고중앙회 MG안심운전자Ⅲ

373,320109-82-04*** 9601116575313 580319-******* 김길자

보장성

새마을금고중앙회 MG치아치료비Ⅱ

622,680109-82-04*** 9601111788122 580319-******* 김길자

보장성

새마을금고중앙회 간편가입(갱신형)

242,400109-82-04*** 9601117469543 580319-******* 김길자

보장성

새마을금고중앙회 간편가입(갱신형)

320,400109-82-04*** 9601120837876 550420-******* 곽동춘

보장성

미래에셋생명보험（주） 간편하게 생활보장(갱신형)(무)1

508,076305-81-08*** 8004173229 580319-******* 김길자

2. 공제 한도 : 100만원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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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자 580319-*******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보장성

새마을금고중앙회 실버암Ⅴ(10년)

422,400109-82-04*** 9601120838241 550420-******* 곽동춘

보장성

새마을금고중앙회 실버케어Ⅳ(10%)

227,160109-82-04*** 9601111753365 580319-******* 김길자

보장성

새마을금고중앙회 실버케어Ⅴ(10%)

538,440109-82-04*** 9601120838348 550420-******* 곽동춘

보장성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성암Ⅲ(순수형)

1,393,200109-82-04*** 9601111751797 580319-******* 김길자

보장성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참좋은운전자보험1604

132,000201-81-45*** 320160853175 580319-******* 김길자

2. 공제 한도 : 100만원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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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계약자 인적사항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납입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자 580319-*******

(단위:원)

종류

상 호 보험종류  

납입금액 계사업자번호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1(수익자) 종피보험자2(수익자) 종피보험자3(수익자)

보장성

새마을금고중앙회 화재종합(연동)

360,000109-82-04*** 9601113710629 580319-******* 김길자

인별합계금액 5,140,076

2. 공제 한도 : 100만원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1. 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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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 의료비 지출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윤섭 801128-*******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3-04-22*** 우******* 일반 27,830

**1-07-07*** 새**** 일반 28,600

**3-90-98*** 충********** 일반 21,500

**3-90-31*** 늘********** 일반 27,300

**3-74-00*** 서**** 일반 24,020

**1-98-00*** 명******** 일반 10,500

**2-96-00*** 탑**** 일반 13,2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152,95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인별합계금액 152,950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 공제 한도 :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 자ㆍ건강보험 산정특례자ㆍ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초과한 금액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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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 의료비 지출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자 580319-*******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3-01-78*** 임**** 일반 180,000

**3-12-89*** 드*** 일반 4,400

**3-04-22*** 용*** 일반 4,000

**7-90-63*** 서***** 일반 50,700

**3-13-32*** 2********** 일반 67,300

**3-82-03*** 건******** 일반 36,200

**3-03-49*** 대*** 일반 68,900

**4-09-75*** 큰***** 일반 62,500

**7-05-00*** 이*** 일반 4,900

**3-95-00*** 현***** 일반 87,700

**8-94-00*** 용*** 일반 12,900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579,500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0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0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 공제 한도 :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 자ㆍ건강보험 산정특례자ㆍ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초과한 금액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8-



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지출처별)내역 [의료비]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환자 인적사항

 

 

■ 의료비 지출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자 580319-*******

(단위:원)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지출금액 계

인별합계금액 579,500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
2. 공제 한도 : 본인ㆍ장애인ㆍ65세 이상 자ㆍ건강보험 산정특례자ㆍ난임시술비(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700만원) 
   환급금'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미용 목적 성형(교정)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보약) 구입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초과한 금액
1.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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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윤섭 801128-*******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9,772,340 114,000 0 28,800 19,915,140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일반 9,201,805

신용카드 120-81-54*** 롯데카드 주식회사 도서공연등 5,850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10,570,535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전통시장 114,000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도서공연등 22,950

인별합계금액 19,915,140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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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신용카드]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자 580319-*******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6,048,945 340,000 0 0 6,388,945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신용카드 202-81-45*** 삼성카드주식회사 일반 2,791,438

신용카드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일반 3,257,507

신용카드 104-86-56*** 하나카드 주식회사 전통시장 340,000

인별합계금액 6,388,945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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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윤섭 801128-*******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071,750 0 0 0 1,071,750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375-88-00*** 한국카카오은행(주) 일반 1,071,750

인별합계금액 1,071,750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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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 기본(사용처별)내역
[직불카드 등]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

  

 

■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자 580319-*******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1,099,890 74,000 0 0 1,173,890

(단위:원)

구분 사 업 자 번 호 상 호 종 류 공제대상금액합계

직불카드 등 109-82-04*** 새마을금고중앙회 일반 1,099,890

직불카드 등 109-82-04***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통시장 74,000

인별합계금액 1,173,890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
2. 사용처 구분 : 일반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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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곽윤섭 801128-*******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3,653,703 0 0 0 3,653,703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74,910 795,990 563,690 77,010

3,653,7031,913,690 51,790 70,423 13,690

13,690 13,690 13,690 51,440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
   사용분에 포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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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소득 · 세액공제증명서류 [현금영수증] 
(조회기간 : 2019년 01 ~ 12월)

 

■ 사용자 인적사항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김길자 580319-*******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합계금액

2,651,490 58,000 0 0 2,709,490

(단위:원)

구분 종류

월별 공제대상금액

공제대상금액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현금영수증 일반거래

305,520 78,450 250,800 327,050

2,651,490190,780 155,790 289,400 253,350

282,930 218,000 171,350 128,070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0 0 58,000 0

58,0000 0 0 0

0 0 0 0

   /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미발급신고하기」) 또는 세무서(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에 신청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홈택스>상담
   사용분에 포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1.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

일련번호 : 20200511-55668263

• 본 증명서류는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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